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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CPM) factors 

and Privacy Calculus factors to the intention to disclose Personal Health Information(PHI)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ecosystem. Also, it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CPM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calculus variables and the intention to disclose PHI. 

Methods: We conducted scenario-based repeated-measures quasiexperiment and used total 364 samples f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peated-measure ANOVA were employed using SPSS 24.0.

Results: All CPM factors, such as type of information, requesting purpose, and requesting stakeholder, directly 

influence to the intention to disclose PHI, whereas only the medium trust out of the Privacy Calculus factors 

has direc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disclose PHI. With regard to the moderating effects, the requesting 

stakeholder is the most influential and the information type is the least influential construct.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healthcar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more definite and 

personalized benefits to customers  to enhance social and individual benefits by getting more participation 

from customers. Also, it is desirable that the requesting stakeholder of PHI would be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hospital, government or public agencies to secure more willingness of PHI from people. Furthermore, 

it is implied that extensive information gathering and utilization, instead of ex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or critical patients’ records, is recommended which is substantial to invigorate the health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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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기초하여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하의 최적화 기술을 활용

함으로서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개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진화라고 할 수 있으며(Kim and Lee 

2016),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조업의 범주를 넘어서 금융, 유통, 서비스, 교통 등 전 산업 분야가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해 대대적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헬스케어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

터, 바이오기술 등은 건강정보의 생성과 획득 비용을 낮추어,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게 함으

로써 개인의 건강관리의 맞춤화 및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질병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정 한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기관, 전자업체, 통신업체, IT기업, 건강관리서비스업

체, 보험회사 등에게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는 헬스케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보이스피싱 및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겪어온 우리나라 국민들

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Kim and Yeo 2017).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이는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

고 있다. 그 결과, 헬스케어 산업에서 최고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GDP 대비 16%인 약 2조 2,000

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8%인 약 90조원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박세환 

등 2017).

그러나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ICT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의료현장에

서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 개인의료·건강정보의 통합적 활용 허용, 데이터헬스 계획을 통한 기업 및 보험회사의 건

강·예방대책 강화를 실행함으로써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이라는 ‘재흥전략 2016’의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KIDI 2017). 이에 우리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우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연구질문을 도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이론(CPM)에서 

프라이버시 경계(privacy boundary)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장된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에 적용하여 새로운 모형

을 만들어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선행연

구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두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 수립 및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참고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는 개인의 정보공개로 인한 비용(cost)과 이익(benefit)을 고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타 분야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유사하지만,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내재된 리스크의 본질과 양이 금융, 쇼핑, 

공공재 등 일반적 분야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건강상태로 인한 감정(emotion)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타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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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이슈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상태로 인한 슬픔, 고통,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

은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으므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룸에 있

어서 주요 변수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Anderson and Agarwal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동의 의도에 미

치는 향력을 검정하고,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개인정보침해우려, 전자매체신뢰,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동의 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이들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의 조절

향을 검정하는 것이다. 정보종류는 일반정보, 유전정보, 정신질환정보로 구분하고, 요청목적은 마케팅목적, 연구개발

목적, 그리고 환자케어목적으로 나누었다. 정보 요구주체는 병원, 제약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로 구분하 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 보험

회사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소비자들의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함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및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CPM) 이론과 건강상태에 따른 감정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우리가 수립한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설문지의 

개발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Privacy Calculus Theory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주요 개념 중 하나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는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

이라고 한 Bélanger and Crossler (2011)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Sun et al. 2015).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과 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상반된 요소들 간의 효과에 

대해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다(Li 2012; Culnan and Armstrong 1999; Dinev et al. 2008; Laufer and 

Wolfe 1977). Vroom(1964)에 의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

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cost)과 이익(benefit)을 함께 고려하게 되고, 이것

을 privacy calculus라고 한다(Culnan and Armstrong 1999) 즉, 인간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지 혹은 제공하지 않을지

의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표면적인 비용이나 이익 뿐 아니라 신념(beliefs)또는 기질

(disposition)에 의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비용-이익 평가과정에 반 된다(Li et al. 

2011). 정보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리스크가 비용(cost) 부분을 차지하고, 신뢰(trust)가 이익(benefit) 부분을 차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만일에 발생하게 될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

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이익으로 여기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Anderson and Agarwal 2011; Li et al. 2011).



880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6, No.4: 877-898, December 2018

과거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privacy calculus 내의 두 가지 변수인 비용(cost)과 이익(benefit)을 독립적인 것

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용과 이익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Dinev et al. 2012). 즉, 실제로는 리스크도 크고 이익도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면 이익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용과 이익을 평가

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Privacy Calculus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과 이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효용최대화이론(utility maximization theory), 기대가

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 등 타 이론들과 결합되어 의사결

정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Li 2012).

2.2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CPM) Theory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이론(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Theory; CPM Theory)은 커뮤니케

이션 프라이버시 경계이론(Communication Boundary Management Theory)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사람들이 자

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규칙 기반 시스템이다(Petronio 2002). CPM이

론에서는  프라이버시 경계(privacy boundary)라는 은유적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선이다(Anderson and Agarwal 2011). CPM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저마다의 프라이버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 공개에 따른 인지된 이익과 

비용에 따라 유지·조정된다고 본다(Petronio 2002).

Petronio의 CPM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정보 공개에 따른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 프라이버시 경계가 달라진

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저마다의 리스크-이익 비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리스크의 

수준과 타입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etronio 2002; Anderson and Agarwal 2011). 이를 헬스

케어 분야에 적용하면, 소비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되어 프라이버시 경

계에 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정보제공의도에 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nton(2003)은 CPM이론을 업무 현장에 적용하여, 어떤 조건하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자들에게 공

개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 다.  그는 조직정의(organizational justice)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얼마나 조직의 미션에 부합하는지가 프라이버시 경계의 열림과 닫힘, 즉,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의사결정

에 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보 사용 목적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공개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의 정보공개 의도는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다르게 형성된다. Stone et al.(1983)은 

그의 연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가치, 신념, 그리고 태도는 정보공개 과정에 관여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고 하 다. 이를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하면, 개인에게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요청하는 조직 또는 매체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단지 관련된 리스크와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은 정보의 

종류(information type), 요청목적(requesting purpose), 그리고 요구주체(requesting stakeholder)에 따라 프라이

버시 경계를 다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의도를 다르게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privacy 

calculus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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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ealth Status Emotion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의 의사결정이 관련된 리스크와 기대되는 이익을 고려하는 인지적 과정을 따른다고 보

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감정(emotion) 또한 인간의 지각(perception)과 심리를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의사결정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Bowman et al. 2006; Anderson and Agarwal 

2011). Loewenstein(2005)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상태가 되는 경우, 자신의 감정상태가 행동에 미

치는 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현재의 감정과 선호도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오류는 현재의 일시적 감정에 의하여 장기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하 다. 또한, Anderson and 

Agarwal(2011)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을 쉽게 상상하

게 되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여 건강정보를 더 쉽게 제공한다고 하 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Bansal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건강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되고 건강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건강정보 제

공의도를 저하시킨다고 하 다. 이들은 고용기회 또는 사회적 입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질병 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자신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정(positive)의 향을 미치는지 부(negative)의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 연구에서도 다룰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든 간에 사람들의 건강정보 제공 

의도는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건강상태에서 기인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도 향 받는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

인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계산모형과 CPM이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감정(emotion)의 향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형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림 1>은 우리의 개념적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핵심이 되는 종속변수는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intention to disclose PHI)이다. Privacy Calculus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privacy concern)와 전자매체에 대한 신뢰(medium trust)를 

포함하 는데, 이는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생성, 저장되고 공유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Privacy Calculus에 이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 변수가 개인의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집중해 왔지만, 우리는 여기에 개인의 건강상

태로 인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Privacy Calculus를 확장하 다.

우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는 Privacy Calculus 뿐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따른

다고 보았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CPM 이론의 프라이버시 관리변수들이 개인정보침해우려 및 전자매체신뢰

와 건강정보 제공의도 사이에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

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CPM에서는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프라이버

시 경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를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보면, 건강정보의 종류에 따라 공개의도가 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종류(information type)를 일반정보,  유전정보, 정신질환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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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 고,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requesting purpose)을 마케팅목적, 연구개발목적, 환자케어목적으로 구분하여 

미국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 다.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주체(requesting stakeholder)는 병

원, 제약회사, 정부 이외에 생명보험회사를 추가하여 미국의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를 꾀하 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

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앞서 CPM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프라이버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공개하고자 하는 정

보가 가진 리스크의 수준, 미션에 부합되는 정도, 그리고 누구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청 받는가 등의 요인에 따라 프

라이버시 경계를 달리 적용하게 되어 정보 공개 의도가 달라진다고 하 다(Petronio 2002; Stanton 2003; Stone 

et al. 1983).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PHI)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건강정보들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건강정보들, 예컨대 유전정보나 정신질환정보와 같은 

정보들은 키, 몸무게, 혈압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에 비해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의 직업, 면허 및 사회활동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정보보

호를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Beckerman et al. 2008). 따라서 우리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적인 건강정보

인가, 유전정보 또는 정신질환정보인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정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리스크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며, 따라서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달라질 

것이다.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신규 병원의 개설, 새로운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홍보, 정부의 건강

증진 사업 소개, 보험상품의 소개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고, 신약개발이나 치료법의 개발, 질병통계 

및 보험요율 개발 등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관리 및 치료 목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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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의 요청목적에 따라 사람들은 인지된 이익과 비용을 달리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경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 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는 헬스케어 생태계는 기존의 환자와 병원 이외에 제약회사, 정부

기관, 전자업체, 통신업체, IT스타트업, 건강관리서비스업체,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게 된다(Chung et 

al. 2017). 헬스케어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수준의 신뢰와 우려를 가지고 있

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병원, 제약회사, 정부 및 공

공기관, 그리고 생명보험회사가 정보를 요구할 때 개인은 각기 다른 수준의 건강정보 제공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

는 가설을 제시한다.

H1 : 정보종류와 요청목적, 요구주체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 많은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의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정보를 제공

하게 될 매체에 대한 신뢰는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Privacy Calculus 내의 변수로 리스크와 신뢰라는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

지만, 재무정보나 전자상거래정보 등과는 달리 건강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로 인한 감정이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우리는 건강상태로 인한 부정적 감정(negative 

health emotion)을 Privacy Calculus를 구성하는 변수로 추가하 다.

H2 : 개인정보침해우려는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줄 것이다.

H3 : 전자매체신뢰는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이다.

H4 : 부정적 감정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직접적 향을 미

침과 동시에 Privacy Calculus의 세 가지 변수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 사이에 조절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H5 : 정보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우려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6 : 정보종류에 따라 전자매체신뢰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7 : 정보종류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8 : 요청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우려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9 : 요청목적에 따라 전자매체신뢰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0 : 요청목적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 요구주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우려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2 : 요구주체에 따라 전자매체신뢰가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3 : 요구주체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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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3.3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개발하 다. 

우리의 실험 전략은 시나리오 기반 반복 가상실험(scenario-based repeated-measure quasiexperiment)로서 세 

가지의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에 따라 응답자의 건강정보 공개의도가 어떻게 변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Rosenthal and Rosnow, 2008; Anderson and Agarwal, 2011). 건강상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Bowman et al.이 2006년 연구에서 사용한 15가지 종류의 감정 척도 중에서 4가지 종류의 감정(슬픔, 좌절, 

두려움, 불만)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우리는 20~60대 성인 남녀 364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건강상태 따라 건강정보 공개의

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28.0%(102명)은 암 또는 심장질환과 같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군으로 구성하 고, 41.8%는 당뇨, 고혈압등과 같은 질병으로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그룹으로 구성하 으며, 나

머지 30.2%는 건강한 응답자로 구성하 다.

총 56개의 설문 문항 중에서 현재의 건강상태로 인한 감정을 묻는 7개 문항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

해 리커르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고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리커르트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이렇

게 수집된 설문 결과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Privacy Concern

The concern over the loss of privacy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gainst unwarranted communica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ansal 2010

Medium Trust

The individual's belief that electronic storage provides a 

reliable and safe environment in which to store health 

information

Dinev and Hart 2006

Negative Emotion
Negative feelings such as fear and anxiety which are 

aroused from the person’s medical condition.

Anderson and Agarwal 

2011, Bowman 2001

Intention to 

Disclose PHI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specific 

vendor to complete online transaction

Anderson and Agarwal 

2011,

L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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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침해우려, 저장매체신뢰, 부정적 감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

도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SPSS 24.0을 이용하여 탐험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적재량이 0.7이하인 것과 다른 

요인과의 적재량이 0.3 이상인 것을 제거하 다.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감정인 PosEm3 변수가 요인부하량이 0.575

로 제거되었다. 이들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바 알파가 0.739~0.886으로 기준값

인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Nunnlly 1977; Churchill and Peter 1984; Nunnally and Bernstein 1994).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요인들의 단일차원성은 검증되었다 (Steenkamp and van Trijp 1991).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하 다.

Items Negative motion Privacy Concern Medium Trust Reliability

NegEm4 .883 .034 .094

0.886
NegEm1 .869 .115 .131

NegEm3 .859 .063 .084

NegEm2 .804 -.092 .067

Concern2 .009 .907 .013

0.766Concern1 -.146 .813 .108

Concern3 .243 .745 .037

Trust2 -.008 .134 .841

0.739Trust1 .124 .008 .830

Trust3 .166 .015 .736

PosEm1 -.213 -.024 -.035
0.881

PosEm2 -.209 .020 -.013

Eigenvalues 3.044 2.084 1.987

　% of Variance 30.444 20.839 19.875

Cumulative % 30.444 51.283 71.158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4.2 인구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는 총 364명이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성별

은 여자 54.9%로, 연령은 55~64세가 34.1%로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7%로, 소득수준은 2,500만원~5,000만원이 37.4%로 많았다. 건강상태는 꾸준한 관리 필요가 41.8%로 

많았다. 개인정보침해우려는 낮은 그룹이 50.5%, 전자매체신뢰는 높은 그룹이 54.7%, 부정적 감정은 높은 그룹이 

5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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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requence %

Sex
Male 200 54.9

Female 164 45.1

Age

~24 29 8.0

25~34 27 7.4

35~44 51 14.0

45~54 91 25.0

55~64 124 34.1

65~ 42 11.5

Education

Elementary 3 .8

Middle School 21 5.8

High School 148 40.7

College 31 8.5

Undergraduate 132 36.3

Graduate 29 8.0

Income

(Million Won)

~ 2,500 52 14.3

2,500 ~ 5,000 136 37.4

5,000 ~ 7,500 108 29.7

7,500 ~ 10,000 36 9.9

10,00 ~ 15,000 19 5.2

15,000 ~ 20,000 5 1.4

20,000 ~ 8 2.2

Health Status

Healthy 110 30.2

Continuous Care Required 152 41.8

Critical Illness 102 28.0

Privacy Concern
Low 184 50.5

High 180 49.5

Medium Trust
Low 165 45.3

High 199 54.7

Negative Emotion
Low 175 48.1

High 189 51.9

Total 364 10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 및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개인정보침해

우려, 전자매체신뢰,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정보종

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이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과 건강정보 제공의도 사이에서의 조절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먼저,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3(정보종류: 일반정보, 

유전정보, 정신질환정보) x 3(요청목적: 마케팅목적, 연구개발목적, 환자케어목적) x 4(요구주체: 병원, 제약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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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공기관, 생명보험회사) 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hree-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36개(3x3x4)의 그룹 간 비교로 인해 많은 응답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측정을 통해 데이

터의 수를 조정하 다. 또한 반복측정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복선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체(개

인)간 변동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Han et al. 2004; Potter and Balthazard 2004).

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구형성가정(sphericity)을 검증하기 위해 모클리의 단위행렬검정

(Mauchly’s test)을 실시하 으며, 구형성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이를 보정한 그린하우스-가이저 (Greenhouse 

-Geisser)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

과, ‘정보종류×요청목적×요구주체’의 상호작용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는 중간으로 나타났다

(F(10.565, 3835.994)=4.532, p=0.000, ƞ2=0.012). 특히, 요구주체에 따른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요구주체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 다.

Factors df Mean Square F Sig. ƞ2

Within-Subjects  effects 　 　 　 　 　

　

　

　

　

　

　

　

　

　

　

　

　

　

　

　

　

　

　

　

　

Information Type 1.585 469.261 101.299 .000 .220

Information  Type x Privacy Concern 1.585 1.818 .393 .627 .001

Information  Type x Medium Trust 1.585 .348 .075 .888 .000

Information  Type x Negative Emotion 1.585 1.669 .360 .648 .001

error 570.452 4.632 　 　 　

Requesting Purpose 1.881 368.102 56.305 .000 .135

Requesting  Purpose x Privacy Concern 1.881 75.399 11.533 .000 .031

Requesting  Purpose x Medium Trust 1.881 4.392 .672 .502 .002

Requesting  Purpose x Negative Emotion 1.881 15.380 2.353 .099 .006

error 677.053 6.538 　 　 　

Requesting Stakeholder 2.726 2655.331 393.740 .000 .522

Requesting  Stakeholder x Privacy Concern 2.726 66.059 9.795 .000 .026

Requesting  Stakeholder x Medium Trust 2.726 28.894 4.284 .007 .012

Requesting  Stakeholder x Negative Emotion 2.726 50.129 7.433 .000 .020

error 981.454 6.744 　 　 　

Requesting Purpose x Information Type 3.599 4.226 2.611 .040 .007

Requesting Purpose x Requesting Stakeholder 4.901 37.756 22.685 .000 .059

Information Type x Requesting Stakeholder 5.392 5.068 7.237 .000 .020

Requesting Purpose x Information Type x 

Requesting Stakeholder 
10.656 2.413 4.532 .000 .012

error 3835.99 .533 　 　 　

Between-subject  effects 　 　 　 　 　

　

　

　

　

Privacy  Concern 1 1.740 .036 .850 .000

Medium  Trust 1 2802.145 57.498 .000 .138

Negative  Emotion 1 .999 .021 .886 .000

error 360 48.734 　 　 　

Table 4. Repeated-Measures ANOVA Table for Intention to Disclose 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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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on between purpose and information type in Hospital 

먼저, 요구주체가 병원일 경우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정보와 환자케어목적일 때 가장 건강정

보 제공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연구목적과 마케팅목적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의

도가 비슷한 반면에, 환자케어목적일 경우가 가장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종류가 민감(일반

정보 > 유전정보 > 정신질환정보)할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청목적에 따라 그 

향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케어목적일 경우에 비해서 마케팅목적일 경우에는 정신질환정보의 제공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케어에 대한 목적이 아닌 마케팅목적일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

도 민감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3. Interaction between purpose and information type in Pharmaceutical company 

다음으로, 요구주체가 제약회사일 경우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정보와 환자케어목적일 때 가장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원에 비해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보종류

와 요청목적에 따라 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보의 경우에는 마케팅목적과 연구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325, p=0.186). 반면에 유전정보의 경우에는 환자케어와 연구목적에



Jeong et al. : Factors Affecting an Individual’s Intention to Disclos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From Privacy Calculus Perspective 889

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247, p=0.805).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연구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정보와 

유전정보에 대한 차이가 미미하고 환자케어목적일 경우에는 유전정보와 정신질환정보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제약회사가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요청하면 유전정보도 일반정보처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환자케어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요청하면 정신질환정보까지도 제공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4. Interaction between purpose and information type in Government 

다음으로, 요구주체가 정부·공공기관일 경우의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병

원 보다는 제약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약회사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이한 점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Anderson and Agarwal(2011)의 연구에서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제공의도가 제약회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이 제약회사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 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밸류체인 내에서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사한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보장 및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derson and Agarwal 2011; Park 2008).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반정보의 경우에는 마케팅목적과 연구목적

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297, p=0.767). 반면에 유전정보의 경우에는 환자

케어와 연구목적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286, p=0.627). 제약회사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정신질환정

보의 경우에도 마케팅목적과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t=1.917, p=0.056). 제약회사

와 비슷하게, 연구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정보와 유전정보에 대한 차이가 미미하고 환자케어목적일 경우에는 유전정

보와 정신질환정보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마케팅목적일 경우에도 유전정보와 정신질환정

보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요구주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부·공공기관이 마케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요청해도 정신질환정보까지도 제공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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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action between purpose and information type in Life Insurance company 

마지막으로, 요구주체가 생명보험회사일 경우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병

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구주체들에 비해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신질환정보에 대해서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케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생명보험회사가 환자케어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해도 정신질환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과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이러한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정하 다. 이를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 다.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개인정보침해우려, 전자매체신뢰, 부정적 감정)은 개체간 효과

(between subject effects)로,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은 개체내 효과(within-sub-

ject effects)로 구분해서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표 4>와 같다.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과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침해우려와 부정

적 감정은 건강정보 제공의도와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60)=1.740, p=0.850, ƞ2=0.000; F(1 

360)=0.021, p=0.886, ƞ2=0.000). 반면, 전자매체신뢰는 건강정보 제공의도와 향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효

과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360)=2,802, p=0.000, ƞ2=0.138). 전자매체신뢰가 높은 그룹(M=4.489)이 낮은 

그룹(M=3.536)에 비해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만으로 분석해 본다면 전자매

체신뢰만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향을 주고, 개인정보침해우려와 부정적 감정은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향은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에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검정하 다.

먼저, 정보종류에 따라 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 다. ‘정보종류×개인정보침해우려’의 상호작용을 검증

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85, 570.452)=0.393, p=0.627, ƞ2=000). ‘정보종

류×저장매체신뢰’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85, 

570.452)=0.075, p=0.888, ƞ2=000). ‘정보종류×부정적 감정’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85, 570.452)=0.360, p=0.648, ƞ2=000).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침해우려, 저장매체

신뢰, 부정적 감정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미국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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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raction between purpose and privacy concern

다음으로, 요청목적에 따라 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 다. ‘요청목적×저장매체신뢰’와 ‘요청목적×부정적 

감정’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81, 677.053)=0.672, 

p=0.502, ƞ2=0.002; F(1.881, 677.053)=2.353, p=0.099, ƞ2=0.006). 그러나 ‘요청목적×개인정보침해우려’의 상호

작용을 검증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81, 677.053)=11.533, p=0.000, 

ƞ2=0.135). 상호작용 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요청목적은 개인정보침해우려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

치는 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케팅목적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우려가 높을수록 개인정

보 제공의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2.166, p=0.031). 반면에, 연구목적일 경우와 환자케어목적일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306, p=0.760; t=1.502, p=0.134). 이는 연구목적과 환자케어목적

으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우려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마케팅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우려가 높을수록 건강정보 제공을 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요구주체에 따라 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 다. ‘요구주체×개인정보침해우려’ 및 ‘요구주체×

저장매체신뢰’, ‘요청목적×부정적 감정’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모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729, 981.454)=9.795, p=0.000 ƞ2=0.026; F(2.729, 981.454)=4.28, p=0.007 ƞ2=0.012; F(2.729, 

981.454)=7.433, p=0.000, ƞ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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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raction between requesting stakeholder and privacy concern

먼저, ‘요구주체×개인정보침해우려’의 상호작용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났으며, 요구주체는 개인정보침해우

려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개인

정보침해우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95, p=0.013). 반면에 병원, 제약회

사, 생명보험회사는 개인정보침해우려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97, p=0.232; 

t=1.337, p=0.182; t=0.837 p=0.403). 이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우려가 높을수

록 건강정보 제공을 더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8. Interaction between requesting stakeholder and medium trust

다음으로, ‘요구주체×저장매체신뢰’의 상호작용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났으며, 요구주체는 저장매체신뢰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병원, 제약회사, 정부·공공기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모두 저장매체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6.487, 

p=0.000; t=6.921, p=0.000; t=7.324, p=0.000; t=5.107, p=0.000). 특히, 제약회사(M차이=1.07)와 정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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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차이=1.14)의 경우에는 병원(M차이=0.84)과 생명보험회사(M차이=0.75)보다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회사와 정부·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매체신뢰가 높을수록 건강정보 제공을 더 제공하

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9. Interaction between requesting stakeholder and negative emotion

Hypothesis Supported?

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Information Type, Requesting Purpose, Requesting Stakeholder →

Intention to disclose PHI

Privacy Concern→Intention to disclose PHI

Medium Trust→Intention to disclose PHI

Negative Emotion→Intention to disclose PHI

Information Type*Privacy Concern→Intention to disclose PHI

Information Type*Medium Trust→ Intention to disclose PHI

Information Type*Negative Emotion→ 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Purpose*Privacy Concern→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Purpose*Medium Trust→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Purpose*Negative Emotion → 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Stakeholder*Privacy Concern → 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Stakeholder*Medium Trust → Intention to disclose PHI

Requesting Stakeholder*Privacy Concern→Intention to disclose PHI

Yes

No

Yes

No

No

No

No

Yes

No

No

Yes

Yes

Yes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ed

 

마지막으로, ‘요구주체×부정적 감정’의 상호작용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으며, 요구주체는 부정적 감정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부정적 감

정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85, p=0.048). 반면에 병원, 제약회사, 생명보

험회사는 부정적 감정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496, p=0.135; t=1.093, p=0.275;

t=0.856 p=0.392). 이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건강정보 제공을 덜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정보침해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개인정보침해우려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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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 감정은 높을수록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감

정은 개인적인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건강상태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병원, 제약회사,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함으

로써 자신의 건강개선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자신의 건강상태 노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에는 모든 가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형성되는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이 

미치는 향력을 검정하고,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이들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의 조절 향을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종류, 요청목적, 요구주체와 같은 프라이버시 관리 

요인들은 모두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직접적인 향을 주었다. 개인정보침해우려, 전자매체신뢰, 부정적 감정

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계산 요인들 중 전자매체신뢰만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직접적 향을 주고 있었다. 

프라이버시 관리 변수들의 조절 향을 검증한 결과, 정보의 요구주체가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요청목

적은 개인정보침해우려와 건강정보 제공의도의 사이에서만 조절효과를 보 으며, 정보종류는 조절변수로서의 향

이 없었다.

우리는 가설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 다. 첫째,  소비자의 건강정보 제공의도는 해

당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요인에 의해 가장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예: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약회사)일수록 정보를 제공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병원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비 리 조직에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

도를 강하게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

강관리에 직접적인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병원과 제약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도가 정부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헬스케어 산업을 디자인할 때, 개인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는 경로를 병원 또는 정부·공공기관과 같은 비 리성이 강조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수록 정보제공의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보의 종류(일반정보, 

유전정보, 정신질환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별다른 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긴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소비자들은 정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

류의 건강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는 모든 종류의 건강정보를 민감하다

고 생각하므로, 유전정보나 정신질환 정보와 같이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더 높은 건강정보라 하더라도 헬스케어산업

에서 굳이 배제하지 않고 활용 가능하며, 정보의 종류에 따라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모든 종류의 건강정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정보 제공의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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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건강증진, 의료비절감 등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헬스케어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이익은 상당하므로, 향

후 만들어질 헬스케어 생태계에는 건강한 사람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연구는 보험과 헬스케어,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를 융합한 학제 간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관리변수들과 프

라이버시 계산변수 및 그들 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상태별로 다르게 구성된 성인남녀 364명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관리변수들과 프라이버시 계산 

변수들이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향 및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 다. 그러나, 응답자 표본이 크지 않

고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통합하여 반 하지 못했

다는 점과,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경험·이타심·신뢰성향과 같은 요인은 함께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향후 이러한 변수들을 공변인(covariate)으로 하여 이러한 요인에 의한 효과까지도 분석한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개인이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규범적 가치(subjective norm)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의도 모형에 규범적 가치(subjective norm)를 포함한다면 설명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

되므로 이를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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